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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   신  수신처 참조

참    조  

제    목  의료용 마약류 ‘의료쇼핑방지정보망’ 사용 관련 안내(추가)(식품의약품안전처)

 
          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         2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-2692호(2022.06.29.)

          3. 위 관련근거에 의거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·중

복처방 방지를 위하여 의사가 진료 시 오남용 의심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

‘의료쇼핑방지정보망’을 운영하고 있으며, 동 정보망의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

처방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.

          4. 이와 관련 최근까지 추가적으로 연계 완료된 처방소프트웨어가 있어 현

재 기준의 연계 목록 26종(붙임1)과 각 사용가이드(붙임2)를 우리협회로 알려온바, 

의료현장에서 동 시스템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

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‘의료쇼핑방지정보망’ 시스템 접속방법 및 절차 등

대  상 마약류 처방의사이면 누구나

절  차
(접속 방법)

① 직접 접속(data.nims.or.kr, 의료용 마약류빅데이터 활용서비스)하여 사용자 

등록·인증과 환자정보 입력하여 조회 가능

② 연계 접속(처방소프트웨어의 처방화면에서 바로 접속)하여 간편비밀번호 

입력(최초 1회는 사용자 등록 필요)만으로 조회 가능

비  고
(환자 고지)

환자 동의 대신 의사가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 알림

※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4제2항제3호



붙임 :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및 붙임자료 각 1부.  끝. 

       

       대 한 의 사 협 회 장
    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(각과개원의협의회장)


